
[별지 제16호서식]

문서기호

수 신 귀하 20 년 월 일

제 목 : 민방위대 편성 사실ㆍ소속 및 임무 통지서

귀하께서는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0조제7항에 따라 민방위대 분대

반에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민방위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평 상 시 임 무 민 방 위 사 태 발 생

○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

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

○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

○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

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

○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

비의 비축

○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

○ 자체 시설의 보호

○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ㆍ

관리

○ 민방위 교육훈련

○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ㆍ수습ㆍ

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

○ 경보 및 대피

○ 주민통제 및 소산

○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

○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

○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

○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

○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

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

○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

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

○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

위하여 필요한 사항

읍ㆍ면ㆍ동장 

210㎜×297㎜

(신문용지 54g/㎡)


